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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원자력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서는 원자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상의 주요 

문제들이 최종 합의된 제7차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원자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 

협상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Possible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become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hat mankind shall tackle in 21st century. Nuclear 

power, which doesn’t emit any greenhouse gas during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is a promising solution to mitigate the global warming. The 

agreement on this matter at COP7, however, resulted in an unfavorable 

conclusion that may shrink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reenhouse gas 

abatement. This paper looks into the negotiation process at COP7 especially 

focused on the nuclear matters and then gives some implications of the 

agreement.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축적되어 지표로부터 외계로의 적외선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기상이변 등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1750년 이래로 31%나 증가하였으며 20세기에 지구의 기온이 0.6℃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1995년의 IPCC 전망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1][2] 

또한 이 보고서는 빙산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원자력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관련 협상에서는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로 원자력의 이러한 

역할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따른 당사국총회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원자력관련 결정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결정사항이 원자력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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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의 궁극적 목적으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회의에서 도서연합국가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규정하도록 주장하였지만 선진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군의 분류를 통하여 각각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는데 국가군의 분류는 선진국 그룹인 부속서-I(Annex-I)국가군과 

개도국 그룹인 비부속서-I(Non-Annex-I)국가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속서-I 국가군들에 대한 의무사항(제4조2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키도록 하였지만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다. 

목표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이에 대한 방법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이후 협약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속의정서(Protocol)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세 

차례의 당사국총회와 일곱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마련되었다.  

COP3 참가국들은 부속서-B국가군(부속서-I 국가 40개국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의 감축목표를 

2008년∼2012년(제1차 공약기간; the first commitment period)에 걸쳐 배출총량이 

1990년 대비 -8%에서 +10%(평균 -5.2%)로 유지되도록 하는 배출량규제안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감축목표의 합의와 함께 주목할 것은 선진국의 

감축목표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의 세가지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I 국가인 A가 부속 I 국가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부속서-B에 속한 국가들이 배출감축목표를 이행할 

목적으로 배출할당량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I 국가가 비부속서-I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면 이 실적을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이나 배출권거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공동이행이나 배출권거래가 선진국간에만 적용되는 방법인데 반해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제도이며 또한 다른 두 제도가 제1차 공약기간이 

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청정개발체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성과를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협상에서는 

청정개발체제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2.2.2.2.2222    제제제제6666차차차차    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와와와와    속개회의속개회의속개회의속개회의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은 

지구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원칙과 대강의 방법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후속합의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COP4)에서는 향후 2년 내에 교토의정서의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BAPA). 

이를 위해 2000년 9월에 제13차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6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협상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교토 메커니즘의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며 흡수원의 청정개발체제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졌고 개도국 단독 혹은 개도국간 온실가스 저감사업인 

Unilateral CDM, 기술이전 등의 문제가 당사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청정개발체제에 원자력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협상초안에는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Annex I countries will refrain from developing nuclear projects for CDM”[3]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목적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교토의정서 발효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각 협상그룹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당사국총회에서의 주요 협상 그룹은 선진국그룹인 유럽연합(EU)과 Umbrella 

그룹(일본, 카나다, 호주가 중심이 된 선진국 협상그룹), 개도국그룹인 

G77/China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자국내 감축 및 엄격한 집행체제 

산림흡수원의 불인정을 선호했던 반면 Umbrella그룹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최대한 이용하는 비용효과적인 감축과 광범위한 산림흡수원의 인정을 주장하였다. 

G77/China그룹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개도국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협상그룹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는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OP6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협상을 위해 COP6의 

속개 회의(resumed session of COP6)가 2001년 7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3월 미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 거부를 천명하는 등 속개회의 시작 

이전에는 협상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속개회의 기간에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서도 주요 협상그룹들이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지는 정치적 부담이 큰 

EU가 주요 쟁점에서 Umbrella Group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합의(Bonn 

Agreement를 이루게 되었으며 동 합의를 계기로 교토의정서가 2002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4] 

본합의(Bonn Agreement)의 주요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한도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정서의 의무준수체계 

- 원자력의 CDM, JI에서의 활용을 자제함 

 

EU는 금번 회의 타결을 위하여 에너지부문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완화하여 일본, 캐나다 등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체제의 출범에 성공하였다. 한편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에도 불구, 교토의정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은 환경관련 다자협상에서 

리더쉽의 손상을 초래하였다. 속개회의의 최대 승자인 일본은 casting vote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EU측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감축의무량의 83% 이상을 산림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분야에서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원자력이 CDM과 JI 대상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EU의 유일한 성과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EU는 협상의 타결을 위해 원자력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양보하였다. 일본과 캐나다는 그동안 원자력을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나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여 결국 산림흡수원을 얻어내고 원자력을 양보하였다.  

 

3. 3. 3. 3. 제제제제7777차차차차    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당사국총회    결과결과결과결과    요약요약요약요약    

 

3333....1111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경과경과경과경과    

 

COP6 속개회의에서 정치적인 합의(Bonn Agreement)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바탕으로 계속된 후속협상에서 최종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실행방안을 명시한 최종문안의 협상은 제7차 

당사국총회(COP7)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COP7은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각료회의 : 11. 7 - 9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었다.  

COP7에서는 우선 COP6 속개회의에서 합의된 기술이전, 능력형성, 기금형성 

등 개도국관련 의제를 채택하고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통계, 

정책및조치, 흡수원(LULUCF)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동회의에서는 EU, 개도국과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의무준수체제, 온실가스배출통계보고, 교토메커니즘, 흡수원 등을 두고 

대립하였으나 결국 당초 협상시한을 넘긴 연장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Marrakesh Accords)을 도출하였다.[5]  

 

3.23.23.23.2    주요주요주요주요    협상협상협상협상    결과결과결과결과    및및및및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COP6에서의 합의가 무산되었던 것은 산림흡수원(LULUCF)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한다면 COP6 속개회의에서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금번 

COP7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의무준수체제에서 EU와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대신 Umbrella Group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메커니즘의 활용에서의 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U는 통계관련보고,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대하여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하여 EU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반면, 교토메커니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여 금번 회의 협상을 주도하였다. EU는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다자간 환경회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Umbrella그룹(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은 2001년 7월의 COP6 속개회의에 이어, 협상 casting vote의 이점을 

활용, EU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테러사건(2001. 9. 11)이후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여 금번회의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부시정부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교토의정서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은 COP6 속개회의에서 기술이전, 재정 등 개도국관련 의제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금번회의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금번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교토의정서는 2002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 예정인 지속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Rio+10)에 

즈음하여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  

원자력에 관련해서는 추가논의가 없이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자제하는 기존의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원자력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합의안 

문구만을 놓고 보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 하나 현실적으로는 원자력이 JI 

및 CDM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 제외 문제가 

산림흡수원 인정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DM 및 JI의 틀에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U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제외된 상황에서 쿄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Umbrella Group의 감축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원자력 제외문제는 이 과정에서 EU가 얻어낸 거의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을 선호하는 당사국이 협약문구의 모호함을 들어 CDM과 

JI에서 원자력의 활용을 주장할 경우 EU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로 선진국들이 1차 공약기간에 개도국에 

감축의무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기존 주장대로 2차 공약기간(2013-2017)중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금번회의의 대표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전지구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EU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였으나, 협상이 타결된 향후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의무 부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선발개도국과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의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는 원가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차별적인 부담은 국가간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감축의무를 지는 부속서-I국가의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비록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제품의 수출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경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의 

활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 4. 4. 4.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    

 

21세기 세계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협상도 이러한 

중요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2002년 9월에 

개최되는 Rio+10을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비록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로 원자력의 CDM활용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의 CDM 및 JI에서의 제외는 단순히 잠재적인 사업기회나 

자금조달방법의 상실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록 원자력발전이 자원의 활용과 

온실가스 저감 등에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안전성, 핵확산 

위험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지니고 있다. 만약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간주된다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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